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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계약갱신요구 후 바뀐 집주인 

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

알아야 보이는 法

“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뒤 바뀐 집주

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

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”

이른바 ‘임대차 3법’이라고 불리는 개정 주

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

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

월 전까지(2020년 12월 9일 이전 체결된 임

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

부터 1개월 전까지)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

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(주택임대

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). 이를 임차인의 계

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.

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

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

데, 그중 하나가 임대인(임대인의 직계존속·

직계비속을 포함함)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

하려는 경우입니다.

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

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이 

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등 거절 사유가 없으

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안전하게 갱신되

었다고 여길 겁니다.

그런데 뜻밖에 집주인이 바뀌고 임대인 지

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

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

게 될까요?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첫 판

단이 있었습니다(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

2021다266631 판결).

이런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에서 

1심 재판부는 “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

한 것은 정당하다.”며 바뀐 집주인의 손을 들

어줬지만, 2심은 “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

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

한 거절 사유가 없었고,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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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당시에는 새 집주인 역시 임대인이 아니

어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

지 않았다.”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

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또 뒤집었습

니다.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뒤 바뀐 

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

한 것입니다.

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▲정당한 

사유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발

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

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▲갱신거절권을 행사

할 수 있는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

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할 수 없고 ▲구 임

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 실거주 여부를 결정

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 실거주가 필요한 새

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

한다는 것입니다.

정리하자면 임대주택 양수인(임대인 지위 

승계인)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

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양수인의 

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아

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 

기간(임대차 종료 전 6개월~종료 전 2개월) 

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. 이

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

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 요구권 행사 

이후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

결의 결론입니다.

(출처/세계일보)


